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9. 2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비 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구 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당

프로

그램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

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

시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3. 설비기준

4. 직원의 자격기준

시설의 종류

구 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 비 기 준 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세척 및배수에편리

한구조여야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또는기능감퇴를

방지하기위한훈련등에지장이없는면

적과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직 종 별 자 격 기 준

노인복지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비 고

노인복지관에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약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둘 수 있다.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강사(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관 1명 2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노인교실 1명 1명


